
제 조 결격사유10 ( 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

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

정된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국민체육진흥법 제 조제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

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이하 체육회 관계단

체 라 한다 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
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

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
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 제 호의

강간 강제추행 제외 로 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

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
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 제 호의

강간 강제추행 제외 로 자격정지 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

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

공정 행위 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행위로

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

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 조의 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

가 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않

은 사람



나 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 조 또는 제 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

가 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않

은 사람

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않

은 사람

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

또는 출전정지 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

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년 미만의

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

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

